
          2015년 제8차 임시이사회('15.12.28.) 의결을 통하여 「인사규정

제51조(임금피크제)」및「보수규정 제14조의2(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)」를 신설하

였으며, 이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을 ‘붙임’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: 1. 임금피크제 운영요령 제정사유 및 주요 제정내용 1부.

2. 임금피크제 운영요령 제정(안) 전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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